
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
표 2] <개정 2022. 1. 21.>

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(제19조제4항관련)
대 책 대 상 자 공 급 조 건

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
택지공급

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 
제2호에 해당하는 자

공급당시 감정평가액에 의
하여 공급(공급단위는 세
대 기준으로 한다)

상업용지 등의 공급
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자

공급당시 감정평가액에 의
하여 공급(공급단위는 세
대 기준으로 한다)

임대주택의 공급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
하는 자 

공급당시 대한주택공사의 
임대주택 공급가격에 의하
여 공급(공급단위는 세대 
기준으로 한다)

  비 고
 1.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의 거주요건과

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, 징집으로 인한 입영, 공무, 취학 그 밖에 이에 
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
보며, 계약체결일 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현 거주자
는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.

 2. 감정평가액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
인등 1인 이상에게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


